
기구 폐지 및 회칙 파기 공고

2022년 10월 13일 19시 소집된 2022-2학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

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중앙감사위원회 폐지 및

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파기가 확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안건 명 표결 인원 찬성 반대 기권 결과

중앙감사위원회 폐지 267 263 2 2 가결

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파기 265 262 1 2 가결

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안건의 가결로 중앙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, 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58조의 4(중앙감사회의) 조항*이 

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

제58조의 4(중앙감사회의)
➀ 매 학기 정기 전학대회 소집 이전까지 총학생회장은 중앙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중앙감사회의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회비 사용의 신뢰 증진 및
합리적이고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.

➂ 중앙감사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, 단과대 학생회장단, 동아리 연합회장단으로 하되, 단
위별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할 수
있다.

➃ 중앙감사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, 본회의 회비 사용에 관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
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.

➄ 중앙감사회의의 업무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.
1. 해당 학기 회계 가이드라인 작성(단, 가이드라인에는 예·결산안 작성 요령, 인정 영수증
및 증빙서류, 매월 결산 보고 방식, 회계 감사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.)

2. 단위별 회비 결산 내역 검토(단, 해당 학기 중앙감사회의 개최 이전 해당 회계연도에 집
행한 내역 대상으로 한다.)

➅ 중앙감사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,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➆ 단과대학 및 학과(부) 회계 감사는 해당 단위의 학생회칙에 따라 구성 및 진행함을 원칙
으로 하되, 본 조항에 준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2022-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


